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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6. 01. 3차 개정

2020. 08. 16. 4차 개정

Ⅰ. 논문 투고 규정

  1. 투고된 논문의 필자 자격은 사회과학 및 인접학문 관련 석사학위 이상의 전공

자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분야 전공자라도 사회과학과 관련이 

있는 논문일 경우에는 투고를 허용할 수 있으며 대학원 석사과정의 학생의 

경우 지도교수와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의 투고를 허용할 수 있다.

  2.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 

귀속되며,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연구윤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논문은 본문의 내용을 기준으로 200자 원고지 100매 이내(10포인트 기준)로 

한다. 단, 참고문헌과 부록은 분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4.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주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한다. 교신저자가 있

는 경우 제1저자를 첫 번째로, 마지막에 교신저자를 기재하고 제1저자와 교신저자 

사이에 공동저자를 기재한다. 저자구분은 저자명 뒤에 *로 각주 표시한다. 

투고자의 소속은 제1저자를 기준으로 한다.

  5. 모든 원고에는 A4 1매 이내 (또는 원고지 5매 내외)의 한국어 및 외국어 요약

문과 4단어 이상의 한국어 및 외국어 주제어(key word)를 첨부한다.

  6. 최종 수정된 논문의 제목은‘한국학술지 인용색인’등재 이후 출판․편집과정에서 

변경이 불가하다.

  7. 논문 필자는 논문이 게재가로 판명된 후 편집위원회가 정한 소정의 게재비를 납부

한다.(다만, 별도의 공지가 없는 한 한시적으로 납부를 예외한다.)

8. 본 학술지에 투고되는 모든 논문은 반드시 투고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Ⅱ. 논문 작성요령

논문 투고자는 논문 작성요령을 준수해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된 논문에 

형식적 수정을 가할 수 있다.

1. 본문 작성 요령

  1) 사용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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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문은 원칙적으로 한국어, 영어 가운데 하나를 쓰도록 한다. 

    (2) 특별한 경우, 투고자의 해당 국가어로 쓸 수 있다.

  2) 논문 배열의 순서와 글씨, 문단 여백은 다음과 같다.

      (1) 논문 내용의 순서는 논문제목, 성명과 소속, 목차, 국문 초록,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 순서로 한다.

      (2) 편집 기준은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편집용지 및 편집 기준

용지종류 및 크기 용지여백

A4

(210 X 297 mm)

위쪽 39 mm

아래쪽 39 mm

왼쪽 40 mm

오른쪽 40 mm

머리말 10 mm

꼬리말 10 mm

제본 0 mm

구분
글자모양 문단모양

서체 크기 모양 정렬 줄간격 여백 및 첫 줄

제목 바탕체 13 진하게 가운데 170 -

본문 바탕체 10 - 양쪽 160 들여쓰기 10pt

초록 바탕체 10 - 양쪽 160 들여쓰기 10pt

장제목 바탕체 13 진하게 가운데 160 -

절제목 바탕체 11 - 양쪽 160 들여쓰기 10pt

항제목 바탕체 10 - 양쪽 160 들여쓰기 10pt

목제목 바탕체 10 - 양쪽 160 들여쓰기 10pt

인용문 바탕체 10 - 양쪽 150
왼쪽/오른쪽 15pt

들여쓰기 10pt

각주 바탕체 9 - 양쪽 130 내어쓰기 13pt

<표>, <그림>

제목 및 내용
바탕체 9 - 가운데 130

참고문헌 바탕체 9 - 양쪽 150 30pt

  3) 논문 작성에 대한 기타 사항

      (1) 투고된 논문의 연구비 출처 사항은 본문 1쪽 제목 옆에 *로 각주 표시한다.

    (2) 이때 외국어 표기는 각 언어권에서 통용되는 표기법을 따른다.

      (3) 익명으로 논문이 심사될 수 있도록 투고자의 신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논문의 본문에 나타내서는 안 된다. 

      (4) 논문의 각 제목은 한 줄씩 띄어 쓰며, 상‧하위 제목의 번호 체계는 다음의 

예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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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Ⅰ, Ⅰ, Ⅱ … (글자크기 13, 가운데 정렬, 진하게)

          2단계 - 1, 2, 3 … (글자크기 11, 양쪽 정렬, 들여쓰기 10)

          3단계 – 1), 2), 3) … (글자크기 10, 양쪽 정렬, 들여쓰기 10)

          4단계 - (1), (2), (3) … (글자크기 10, 양쪽 정렬, 들여쓰기 10)

      

(예시)

Ⅰ. 

  1. 

  1. 1). 

  1. 1). (1)

      (5) 표와 그림의 제목 위치는 각각 아래와 같이 위치한다.

<표 1> 제목

내용

 

<그림 1> 제목

2. 논문의 각주 작성 요령

  1) 각주는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고 꼭 필요한 경우만 어구의 오른쪽 상단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그 내용을 하단에 작성한다. 논저의 표기 순서는 참고

문헌 규정에 따른다.

3. 참고문헌 작성요령

  1)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 정보를 수록하되,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참고문헌의 저서와 학술지명은 이탤릭체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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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참고문헌은 저자의 성명에 따라 국한문은 가나다순으로, 영문은 ABC순

으로 나열한다. 이때 참고문헌에 포함된 도서와 학술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4) 여러 나라 문헌을 참고했을 경우, 국내문헌, 영어문헌, 중국어문헌, 일본

어문헌, 기타 외국어 문헌 등의 순서로 배열하되 저자 이름의 해당언어 

자모순으로 배열한다.

  5) 참고문헌의 표기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저서 : 저자(출판연도). 도서명, 출판회수(2판 이상), 권(2권 이상), 

출판사.

    (2) 학술지 : 저자(출판연도). 논문명, 학술지명, 권(호수), 인용면수.

  6) 저자가 3인 이하일 경우 저자명을 모두 기입한다. 국내문헌은 저자명 사

이를‘·’로 연결한다. 저자가 4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 저자명만 기입하고 

그 외 저자는‘외’로 표기한다.

  7) 참고문헌 예시는 아래와 같다.

    (1) 저서

      예) 운병철(1999). 커뮤니케이션 사회학의 매듭, 한울.

      예) 뒤르켐(2012). 사회분업론, 민문홍 옮김, 아카넷.

      예) Protevi, J. Political physics: Deleuze, Derrida and the body 

politic. Bloomsbury Publishing, 2001.

    (2) 학술논문

      예) 홍두승(2008). 사회학과 지역연구, 한국사회학회, 42(1), 1-26.

      예) Putnam, R. Social capital: Measurement and consequences. 

Canadian journal of policy research, 2001, 2(1), 41-51.

    (3) 학위논문

      예) 문성미(2010). 지역사회정신보건제도에 관한 비교분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예) Robert, Nick. Political System in Korea, Ph. D. Diss., University 

of Chicago,  1999.

    (4) 신문기사 및 잡지기사

      예) 연합뉴스(2012). IMF“프랑스, 내년 재정적자 감축목표 미달”, 김홍

태, 2012.12.2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6004677?sid=101.

    (5) 인터넷 사이트

      예) http://cu.ac.kr/abcd/korea.html(검색일: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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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이 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